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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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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 산업 발 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 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황,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해서는 2000년  반에 제정·시행되
어온「수상 안 법」상의 수상 기구 등록 상, 등록 차, 그와 련된 개정 내용을 토 로 살펴보았고, 황과 문제
에 해서는 재 국 시·군·구청에서 사용 인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 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

을 토 로 등록 시스템 운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 기구 등록은 

건수 주의 악방식이라 운 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 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 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
었다. 이와 같은 문제 들을 개선하기 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련된 일처리
나 자료 리 차원이 아닌, 수상 기구 구매자에 한 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수상안  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ocean leisure industry. To identify the transi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related water
leisure craft,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evised acts from「water leisure safety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2000 and enacted since then we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raised, the manag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related other syst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gistration system 
was designed just to check the number of registrations of water leisure craft so it does not provide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that administrators and registrants want. Second, it is impossible to utilize and reconstruct the information
regarding water leisure craft. In addition,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does not have a data sharing system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o self-governing administrations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or to other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construction of a new 
registration system is required. The new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should facilitate not only processing
registration files and administration work, but also multiple electronic governmental services that provide the water
leisure user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encourage them to learn about their craft manage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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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신 해양시 ”라고 부르짖으면
서 해양자원, 해양  개발에 심을 가지고 극 인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산업이 제조업보다 
교육창출의 효과  고부가가치의 비 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여 국가의 략 산업으로 집  육성하고 있다[1]. 
해양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종 유망 산

업이다. 주 5일 교육제·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고속철도, 고속도로의 신설 등으로 일반 국민들 사
이에서 해양과 련된 여가와 휴식, , 스포츠 등을 
복합 으로 즐길 수 있는 해양 포츠에 한 심이 

격히 증 되고 있다[2, 3].
더 라스 웨스트우드(Douglas-Westwood)사는  세

계 해양분야에 한 망을 실시하 는데, 보트활

동, 스킨스쿠버, 낚시 등 해양 시장과 그에 필요

한 요트  모터보트 제조업이 2005년 이후 연평균 각각 
3%와 7%씩 성장할 것으로 측하 다[4].

 세계 해양  시장의 규모는 2005년 1,737억
3,900만 유로이고, 이후 2010년 까지 연평균 3%성장하
여 2,046억 1,4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측하 다. 그
리고 요트  모터보트 시장 규모는 2005년 121억 900
만 유로에서 매년 7%의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
에는 173억 3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측하 다. 즉 
 세계 으로 해양  활동의 증가와 함께 보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트는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성격을 갖추고 있

어 매량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보유척수는 장

기 으로 경제성장 추세를 따라 꾸 히 증가하는 품목이

다[5]. 
이러한 특성은 미국의 경우 확인 가능한 1970년  이

래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 속도는 1990년까지는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후 0.2%의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미국의 보트 보유척수

는 1,686만 척이다. 세계보트산업해양연합회에 따르면 
세계 해양 장비 보유척수는 2008년 기  2,300만 척
을 넘어섰으며, 매년 100만척의 신규 시장이 발생해 470
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
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2008년 기 , 마리나/요트하버
는 490개, 계류지/슬립웨이 36,500개, 무어링30,000개소
에 784,500척의 기구가 있으며, 인구 28명당 보트1

척을 보유하고 있다[6]. 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
본의 경우, 1999년까지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이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수상오토바이의 등장으로 
모터보트 혹은 요트인구가 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 일본의 보트 보유척수는 25만 8,000척이다
[7]. 이러한 성장추세는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즉 도입기의 우리나라 보트 시장

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

된다. 반면 우리나라 수상 의 역사는 선진국에 비하

여 그리 길지 않다[8]. 
2000년 반 수상 안 법이 시행되면서 수차례 

문제 이 발생되어 보완·개선되어 왔다. 수상 안 법

은 기존 유선  도선사업법을 토 로 마련되었으며, 이
에 따른 기 도 ‘기타 선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의 검사  등록 시스템에 한 기 이 수상 기구의 

기 과는 상이한 상황이다. 한 수상 기구 등록 의

무화는 기존 수상 기구 소유자의 반발로 2006년 4월
에서야 시행되었다[9, 10]. 
수상 안 법이 개정되어 개인 소유 동력수상

기구, 즉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록 의무화
로 2006년 12월까지 등록된 동력수상 기구는 모터보

트는 161 , 고무보트 7  수상오토바이 40  등 총 208
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 말 모터보트가 15,221 로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이와 같이 동력수상
기구는 지속 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동력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국내 실정에 합하지 않은 실

정이다. 재 수상 안 법에 의한 안 검사는 기존 

기타선  어선을 검사하고 있는 한국선박안 기술공단

이 해경으로부터 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상 기구의 등록은 먼  

선박안 기술공단 등에서 안 검사를 받은 후 수상

기구 정박지 할 지자체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책임
보험 성격인 수상 보험을 가입한 후 소유자의 주민등

록지 할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된다[12]. 이는 자동차
의 등록 시스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지만 

자동차는 등록사업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원스톱으

로 진행되는 반면, 수상 기구는 민원인이 직  여러 

공서를 뛰어다니며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등록 시스템의 리  운 은 해경에서 담당하고 있

다. 재 공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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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별도의 사이트에 속해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
라의 경우 자정부 구축과 운 은 세계 으로 높은 평

가를 받고 있으며[13], 수상  분야 역시 2006년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수상 기구 

리에 기여하 다고 볼 수 있다. 수상 기구 등록 시스

템은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지만, 자정부의 

성숙과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 환

경에 비춰볼 때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산화 

리는 아직까지 제도 ·기술 으로 미흡한 수 이다[14]. 
이러한 문제 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거시 인 시각을 

가지고 자정부를 통해 등록 시스템을 리하는 종합

인 시스템과 정책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

기구 등록 황을  통계 심으로 시스템을 운용해 

왔던 , 별 다른 변화없이 유지· 리가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의 극 인 개선을 통해 등록 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의지가 약했다는 , 단편 인 개선 

과제해결 주로 등록 리에 한 개 을 진행하여 왔

던 을 꼽을 수 있다.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과 련된 연구는  동력수

상 기구 조종면허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15]과 해양
스포츠 련 법령의 문제 과 개선방안[16]을 부각한 몇
몇 소수의 논문이 있을뿐 주제와 련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해양경찰, 행정학 분야에서는 
[17], [18] 등과 같이 제주 선박등록 특구제도의 개선에 
한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민안 처, 
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공공  유 기 에서도 단순한 

요․보트 산업 활성화만 부각할 뿐, 이와 유사한 련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수상 기구의 실효성을 제

고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극 인 정보제공과 개선 

성과에 한 환류를 유도하고, 수상 기구 등록에 

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진하기 해서는 행 

등록 시스템에 한 비 인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미

래지향 인 시스템 형태나 등록 리 체계의 구축 방향

에 해 논의하는 것이 시 에서 매우 필요하다 하겠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
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홈페이지 구성과 운  실태를 

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을 한 새로운 등
록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

인 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첫째, 기존 국민안 처 

산하 해양경찰청의 홈페이지를 분석, 검토하여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

제 을 살펴본 뒤 향후 새로운 등록 리 시스템 구축에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 에 

한 연구방법은 해양  사업을 하고 있거나 수상 기

구를 소유하고 있는 해양  사업주, 개인 소유자, 련
분야 문가들을 상으로 인스토 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검토하 다. 둘째는 수상 기구 등록시스템 구

축에 한 문  지식은 문헌 조사를 통한 국내외 련 

정기간행물, 련단체의 세미나 자료, 단행본, 연구보고
서, 법령과 제도, 학술지를 통한 정보수집  수상 기

구 등록 홈페이지의 내용 분석과 문가 조언을 토 로 

이루어졌다.

2.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재 국 시·군·구청에서 사용 인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 을 검토하

여 도출된 시사 을 토 로 등록 시스템 운  내역 자체

에만 평가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의 연계를 

포함시켜 분석하 다. 
즉, 운  내용을 보는 ‘구축 운용성’, 자정부 시스템

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시스템 연계성’이 등록 시스템에 
향을 미쳐서 행정 내부 사용자 만족도 수 , 등록 련 

DB의 활용 정도, 행정 업무 수행 부담의 경감 여부에 어
떤 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ystematic
Connection

Construction
Operability

System
Connectivity

Water 
Leisure Craft of

Registration 
System

User Satisfaction 
level

DB Availability 
System

Execution of Service
Burden

Fig 1. The evaluation model of the existing regulation 
logger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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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ter Leisure Equipment Registration Present Condition    unit/n

Division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9
Motor boat 161 1,996 670 697 682 739 1,103 1,560 1,929 2,054
Power yacht 0 0 0 0 0 0 91 142 149 95
Water craft 40 926 336 297 266 303 371 447 620 792
Rubber boat 7 407 120 129 132 162 151 238 350 367

Total 208 3,329 1,126 1,123 1,080 1,204 1,716 2,387 3,048 3,308
Note: The coast guard headquarter loggers system, 20015.[24]  

3. 결과

3.1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 도입 과정

수상 기구 등록은 2006년 4월 1일부터 안  검사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한 수상 안 법이 개정되면서

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의 유 기간을 두어 2007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19].
당시 수상 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상 기구

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
버 크래 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 , 워터 
슬 드, 수상자 거, 서 보드, 노보트, 그 밖에  15종
의 수상 기구와 유사한 구조ㆍ형태  운  방식을 

가진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었다[20]. 한 
의무화 시행 당시 등록 상 수상 기구는 수상오토바

이,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
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고, 해양경찰청장
이 지정하는 검사기 으로부터 안  검사를 받은 후 소

유자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번호
을 부착하여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했다[21]. 
그 외에 수상 기구인 선내기 보트, 세일링 요트, 

호버 크래 트 등은 동력과 세일범장을 가진 선박으로 

분류되어 선박안 법의 건조검사(별도검사)를 받은 후 
선박등기로서 등록했다[22].
한편, 당시 수상 와 련된 기   단체,  사업주

들이 수상 안 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신문고  해

양경찰청을 통해 지속 으로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해
양경찰청은 수상 안 법의 개선과 규제 완화의 필요

성을 감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 사항을 분
석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과도한 규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2%가 공유수면의 용 는 사용 허
가를 선택했으며, 수상 기구 등록  검사(15%), 안
검사(15%), 운항규칙(13%), 면허제도(10%), 보험가입

(6%)의 반응을 보 다[23]. 
이와 같은 민· 의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로서 그 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재는 용어나 등록 상 등 

많은 것이 실화되었으며, 의무화 시행 당시 [Table 1]
과 같이 등록 상에서 제외되었던 동력요트가 2012년
부터 등록 상에 포함되었다. 수상 기구의 등록 의

무화  산화 시행은 기에는 수상 안 법 제30
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상)에 근거하여 
매우 빠르게 개되었다. 
법률에 의하여 (구)해양경찰청은 각 지자체에 등록 

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시행하 다. 이후 해경청은 각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하여 안 검사 행기   지자체 담당 공무

원을 상으로 안 검사  등록 업무의 쟁  사항에 

하여 교육을 실시하 다[25]. 비록 수상 안 법 시행

과 동시에 완벽하게 비되진 않았지만, 이후 제도 개선
과 함께 수상 기구 등록 제도를 통해 시스템 구축  

안 리라는 측면에서 요한 계기가 마련 다고 볼 수 

있다[26]. 이를 바탕으로 수상 기구 소유자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 지역별 수상
기구의 분포도나 소유권 등 합리 인 리가 가능해졌

다.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2013년에 일부 시스템
이 보완된 이후 재까지 계속 유지·시행되고 있다.

3.2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내용과 등록

절차

수상 기구의 등록 사무는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 장비  산 로그램의 장
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 시스템을 이용

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 으로 수작업에 의

하여 이를 처리하고 있다.
등록 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 등록 시스

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 시

스템에 입력· 리하여야 한다.
산 정보 처리 조작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수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7

상 기구의 등록 업무, 등록원부  등록번호  리, 
변경 등록 업무, 말소 등록 업무, 안  검사 리 업무, 
수상 사업의 등록 업무 등이다. 등록 시스템에 자료
를 입력하는 등록 청 등의 담당 공무원은 자료 발생 

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운용하여야 하며, 오류 입력
한 사항에 하여는 이를 즉시 해경 는 등록 시스템 

개발업체에 통지하고, 정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Step1. Water Leisure
Equipment Registration
Application

Step2. Application Particular
Computer System Input

Step3. Water Leisure
Equipment Registration

Step4. Water Leisure
Equipment Registration
Card Issuance

Fig. 2. Water Leisure Equipment Registration Process

등록 청은 산 처리되는 통계 자료를 외부에 공포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필요성이 인정되어 산
처리 통계자료를 외부에 공표할 때에는 미리 해경청과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상 기구의 등록 차는 

[Fig. 2]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 등록 
차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는 리인이 등록 청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
드시 수상 안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의 등
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한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안 검사

증, 선체와 추진기 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
가서, 매매계약서, 그 외의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수상 기구의 ·후·좌·우의 사진 각 1장
씩,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한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등록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평가

4.1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자체의 내재적 제약

4.1.1 계류 지역 분류 및 등록 기준에 따른 문제

행 수상 기구 등록 제도는 정부기 이 수상

기구의 총수를 악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양
 측면의 통제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6년 당시 
해경청은 수상 기구의 리에 한 획기 인 개선을 

목 으로 기존 수상 안 법을 정비하 기 때문에 이

러한 등록건수 심의 리가 불가피했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수상 기구 등록을 건수 주로 악하는 방

식은 등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부터 문제 이 생길 

것으로 상되었다. 비록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연도별 
등록 수 증감에 한 정보, 변경 유형에 한 정보 등 각 
지역별 등록 황과 민원 처리 기한 설정 여부에 한 

정보 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Fig. 3]과 같이 등록
분류·등록기 이 앙정부 기  공 자 주의 단순 나

열식으로 되어있어, 사용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
양한 정보제공에는 근본 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즉,  등록 시스템은 등록 기구의 총량 리에 유익
한 측면이 있으나,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행정 인 

체 리  차와 같은 부수  리가 연결되는 등록 

로세스에 한 분석과 리가 곤란하다는 근본 인 문

제 을 가지고 있다.

Fig. 3. The power consumption on leisure vehicle 
registration process

4.1.2 등록 내용의 전자적 등록 과정에 따른 문제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체 인 수

상 기구의 정보내용은 해경청 담당자에게만 제공되

고 있다. 등록에 한 내용은 등록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 2008년 1월에 시달된 처리 지침의 입력 체계를 기본
으로 하고 있다. 그 후 2008년 6월, 2009년 1월, 2012년 
4월에 가제 정리로 추가 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왔다.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가제 정리를 거치다보니 등록 

시스템에 한 개선내용이 효과가 없으며, 시스템상의 
많은 문제 이 개선되지 않고,  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는 이다. 를 들어, 수상 기구의 안  검사는 해경

청으로 부터 탁받은 기 에서 련 시스템을 처리하고 

있으며, 등록은 각 기 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 탁기 에서 안  검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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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상 기구의 안  검사  실질 으로 존재하는지

를 확인해  수 있는 기구 사진이 [Fig. 4]와 같이 산 
시스템 상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문제 이 있다. 그 이유
는 단순히 수상 기구의 길이, 톤수 등 일반 인 사항

만 산 시스템에 입력,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이다. 만약, 수상 기구 안 검사 취득자가 기

구를 범죄의 목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안  검사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다른 수상 기구를 행정기 에 

등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기 의 

등록 담당자는 민원인이 어온 사진만을 보고 상 수

상 기구를 악하고, 등록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 으로 등록 시스템의 정보 내용을 취약하

게 만드는 일차 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수상
기구 등록이 각 행정기  담당자의 자체 인 단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기 의 순환 업무로 인하여 담

당 공무원이 업무의 문성  연 성이 왜곡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4.2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및 운용상의 문제

4.2.1 시스템 개선의지 부족

해경청은 2006년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 로그
램)을 구축하고, 2007년까지 유 기간을 두어 공개하

는데, 짧은 비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홈페이지 구축 수
은 그리 높지 못했다. 그 뒤 해경청은 운 상 노출된 

문제 에 하여 등록 시스템 구축 수 을 높이기 해

서 몇 차례의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 으나, 산 
부족으로 미루어졌다. 2013년에 일부 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반 으로 개선하 지만, 기능 결함에 한 
유지·보수가 미흡하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수상 기구 취득으로 인한 세  부과에 

한 자료 확충, 행정기  사용자 편의 주의 개선, 지역
별 통계 리, 자료 검색  입력 등의 오류”에 한 개
선책의 필요성이 지속 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도로
명 주소 변경에 따른 국가 표  도로명 표기법과 행 

등록 로그램상의 표기법 불일치, 지자체가 세  부과 

시 각 구청별 계류 장소 통계 검색의 불가 등에 한 문

제 이 발생되고 있다.  

Fig. 4. The history inquiry of the power consumption 
on leisure vehicle

당시 해경청은 단기  개선 방안으로서 시 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 문 업체에 탁하는 방식을 택하

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상 기구 등록 시

스템은 시스템 반의 체계  재검토가 없이 부분  보

완 작업만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업무 리를 기 로 운

할 때 나타나는 문제 들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른 개선 으로는 검색  분류 기능에서 분실 

는 표류 시 소유자 검색을 한 로그램의 개선과 세  

부과  지역 소유자 통계정보 시스템의 개선과 각 해경 ·
출장소에서 정보 검색이 가능토록 문제 을 개선할 필요성

이 요청된다. 그리고 도로명 표  표기법과 행정자치부 도

로명 시스템과도 연동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4.2.2 시스템 운용 수준과 이용자 요구 수준의 불

일치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문제 으로

는 정보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등록된 수상 기구 정

보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를 제 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수상 기구 정

보를 분석·활용하는 데 이용자의 선호와 요구 시 에 맞

는 정보 집행 실태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상 기구의 증감에 해서

는 쉽게 악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리하는 수상
기구가 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는 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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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에 한 수율과 같은 체계 인 실태 악이 원천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용자가 일일
이 확인 작업을 거쳐 변동사항에 한 기재 여부를 통해

서 약간의 윤곽을 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  

부과 기 에서 계류 장소별 소재지를 악하는 작업을 

하려면 매번 해당 과제 사항에 한 추가 인 조사를 해

야 하는 등 시간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소지

가 많다. 특히 기상악화 시 해경 ·출장소에서의 정보 
검색은 국민의 재산 보호  2차 안 사고 방의 기본

인 선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확인의 어려움으
로 인해 할 수상 기구의 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

지게 한다. 
수상 기구 리를 한 차원에서 보면 등록 제도

의 원래 취지인 수상 기구의 안  운 이 제 로 이

루어지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해경청의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공유 기능이 

없어 기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작업은 

산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정보의 운용이나 최신 자료의 업그 이드 측면에서의 

아쉬움과 이용자 측면의 자료가 아닌 국가기 에서 필요

로 하는 시·도별 통계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자를 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할 것이다. 

4.3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미흡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자정부의 여러 시스템 

 하나이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의 비효율과 산 낭비
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안 하고 효과 인 리,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배려 등을 도모하기 해서는 정보 시스템 

간의 체계 인 연계와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

하다. 그러나 그 동안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일차

인 구성을 포함하여 유 기  간 DB 공유 노력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단된다. 
수상 기구 등록은 자산 취득으로 인한 세  부과 

등과 같은 행정 차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 기 때문에 

DB 공유나 정보 공유가 필수 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재 등록 시스템의 구성은 각 구청별 세 을 부과하는 

방식과 벗어난 시·도별 통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
정이다. 그리고 두드러진 문제  에 하나는 행정자치

부의 시스템과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연결고리가 

없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각각 구축된 수상 기구 소유

자의 주소 등 정보를 공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해서는 행

정자치부의 도로명 검색 시스템과 개별 수상 기구 등

록 시스템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2015년 기 으로 수상 안 법에 의한 의무 등록 수

상 기구는 약 10,000여 인 상황에서 이들에 한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상 기구 의

무 등록에 한 반감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
으로,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다른 자정부 서비

스와 직 인 연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제 로 시스템상의 연계나 확장성을 담보

하지 못하고 있다.
 

5.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방향

해경청의 수상 기구 등록 제도화는 특히,  수상
기구 등록의 양 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

었지만, 등록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사
용자들의 개선 체감도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해경청은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등록 시스템 자체
의 수 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단순히 등록 업

무에 련된 일 처리 시스템이나 자료 리 시스템 차

원이 아니라 수상 기구 구매자에 한 리 학습을 

유도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등록 이용
자  수상안 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정부 서

비스라야  한다. 즉, 환경변화에 한 응력을 제고하
고, 등록 업무의 복잡성 증 와 비효율성에 한 처 능

력을 향상시키며, 정보기술을 통한 로세스 자동화를 
진행시켜 새로운 등록 거버 스의 형성을 유도하는 데 

주안 을 두어야 한다. 
이를 해서 이용자 심의 편의성 증 , 정보 근성 

향상, 자  참여민주주의 지향, 정보 제공 수 과 서비

스 질의 제고와 같은 거시 인 시스템 방향을 설정하고, 
하  구축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이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으

로 바꾸려고 할 때, 종합 포털 형태를 취할 것인가 문
화된 역의 웹사이트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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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측면에서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아래

의 [Fig. 5]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Step1. The Promotion of the Systematic Repair Work
(The Work promotion to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tep2. The data Management as the Information Resource
(The Common Administrative Duties) 

Step3. The User-centered Interface and Data Use System 
Construction

(The Inter Operability Confirm going to th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Network)

The New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Direction

Fig. 5. The New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Direction

5.1 제도 정비작업의 추진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수상  활동의 안 ’
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자  안

리를 발 시키기 해서는 법 ·제도  장애가 무엇인지

를 악하고, 이에 한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국민안 처가 주축이 되어 특별 T/F 을 

구성하여  주기 으로 시스템에 한 검과 의를 진

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 작업이 더 많
은 효과를 거두려면 제도 개 과 산, 그리고 조직 개편 
등이 유기 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이를 한 구체 인 제도 개선 작업으로는 국민안

처의 해양경비안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과 1명의 
담당자가 리하고 있는 련 업무를 국민안 처 차원으

로 이 하여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5.2 정보 자원으로서의 자료 관리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 련 자료를 하나의 정보 

자원(resource)으로서 리해야 한다. 등록 정보가 자원
으로 리되면, 해당 등록 정보 자체의 가치가 상승될 뿐
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이 가능
해진다. 정보가 자원이라는 것은 정보가 리되고 활용
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등록 정보의 공동 활용은 자
정부 구 을 한 정보 자원 리의 최 화 수단으로서 

정부 부처 내부의 공통 행정 업무 수행이나 민원 서비스 

제공 등에 요성을 더하게 된다. 등록 정보 시스템에 있
어서 정보 자원 리는 등록 시스템의 개 , 수상 기

구의 품질제고를 한 지속 인 노력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반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등록과 련한 효과 인 

정보 자원 리는 해당 기 과 국가 체의 신 역량을 

강화시켜, 국제 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5.3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자료 이용  

체계 구축

수상 기구 등록 리 시스템은 내부 이용자(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와 외부 이용자( 문가)를 종합 으로 

고려해서 체 이용자의 의견을 극 수렴･반 하는 이

용자 심의 인터페이스와 자료 이용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하  시스템별로 이용자를 고려하는 시스

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자정부 시스템 네트워크 간 상
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만, 구축이 완료된 이후 운  과

정에서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다.
특히, 행정 내부 으로는 실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 차

원부터 시작하여 자산 취득으로 인한 세  부여, 안  

리에 있어서 리자를 만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구

되어야 한다. 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사업이나 민원 유형을 통한 주제별 정보 검색

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수상
기구와 한 정보와 서비스 달 체계가 단순하고, 근 
차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수상 기구 종합정보 

사이트는 제도 안내  민원 수의 업무를 주로 제공하

고 있으나, 수상 의 변하는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욕

구를 충족하기에는 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의 추가 인 

보완이 필요하다.

6.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홈

페이지 구성과 운  실태를 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
하여 개선을 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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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개선 작업은 업무의 비

효율을 유발하고, 자칫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도 있
다. 하지만 국민 서비스에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수
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단독 시스템이 아닌 행정 시

스템과 연계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요한 수단이 된다. 행 수상 기구 등

록 시스템이 보다 발 하여 수상 기구 안  리에 

한 정보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여러 문제 을 

개선하고, 새로운 등록 거버 스의 기술  기반이 되는 

걸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상 기구 등록이

라는 자  안  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자료 축  

 검색 수 에 머물 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시스템의 부분  개선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의 극  도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단된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
행되면 수상 기구 체를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상 기구에 한 각종 황 악  안  리 등 

체 인 리가 용이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
면에서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 구축을 한 행 시

스템의 종합 인 진단과 하나의 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경청의 수상 기구 등록의 제

도화는 행정․실무 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용자
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한 정보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노력, DB 공유, 자정부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의 자동화를 한 개선책이 반

되어 사용자  수용자 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

으로 단된다.   
학문 인 측면에서 보면 수상 안 리나 해양스

포츠 련 법령의 문제 이나 개선 에 국한되었던 연구 

분야가 본 연구를 통하여 해양  산업과 연 된 제도

나 행정시스템, 산업경  분야로 학문의 역이 확 되

어 련 분야의 요성이 확 될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경청의 시스템 련 

실행 산이나 시스템 상세 이용내역의 검토를 통해 보다 

실증 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한 부족함과 수상

기구 등록 시스템 이용자 에서 행 시스템에 한 

만족도를 살펴보지 못한 이 아쉬우며,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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